
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

부과 준( 88조 4항 단  )

반행  및 행 자
근거 법조문

(도 통법)

차량 종 별 

과태료 액
1. 법 5조를 반하여 신  또는 

지시를 르지 않  차  고용주등

160조 3항 1) 승합자동차등: 14만원

2) 승용자동차등: 13만원

3) 이 자동차등: 9만원

2. 법 17조 3항  반하여 

한속도를 하지 않  차  고

용주등

  가. 60km/h 초과

160조 3항

1) 승합자동차등: 17만원

2) 승용자동차등: 16만원

3) 이 자동차등: 11만원

  나. 40㎞/h 초과 60㎞/h 이하
1) 승합자동차등: 14만원 

2) 승용자동차등: 13만원 

3) 이 자동차등: 9만원 

  다. 20㎞/h 초과 40㎞/h 이하
1) 승합자동차등: 11만원 

2) 승용자동차등: 10만원 

3) 이 자동차등: 7만원 

  라. 20㎞/h 이하 1) 승합자동차등: 7만원

2) 승용자동차등: 7만원

3) 이 자동차등: 5만원

3. 법 32조부  34조 지  

규  반하여 차 또는 주차

를 한 차  고용주등

160조 3항 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 

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

고

1.  표에  "승합자동차등"이란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물자동차, 특 자동

차 및 건 계를 말한다.

2.  표에  "승용자동차등"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물자동차를 말한

다.

3.  표에  "이 자동차등"이란 이 자동차 및 원동 장치자 거를 말한다.

4.  표 3  과태료 액에   안  것  같  장소에  2시간 이상 

차 또는 주차 반  하는 경우에 용한다.

[별표 7] <개  2015.5.12.>


